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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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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

지방자치법 제 조142

제 조 산과 기금 치142 ( ) 치단체는 행정 적 달 하기 한 경 나 공 상①

필 한 경 에는 산 보 하거나 특정한 금 하기 한 기금 치할 수 다.

제 항 산 보 기금 치 에 하여 필 한 사항 조례로 정한다1 , .② ㆍ

제 항에 산 란 현금 든 산적 가치가 는 물건과 리를 말한다1 " " .③

경륜 ․경 법 시행령 제 조22

제 조 수 금 사22 ( ) 제 조제 항에 른 수 금 비 다 각 호 같다18 1 .①

개정< 2008.2.29, 2009.5.6, 2009.11.20>

경주사업 가 치단체 경1.

가 체 흥 등 하여. 100 60

나 민체 흥 에 른 민체 흥기금에 출연 에. ( ) 100 10出捐「 」

다 청 년기본 에 른 청 년 기금에 출연에. 100 10「 」

라. 기업 흥에 한 률 에 른 기업창업 흥기금에 출연에 100 17.5「 」

마 문화체 정하는 공 사업 하여. 100 2.5

경주사업 가 흥공단 경2.

가 민체 흥 에 른 민체 흥기금에 출연에. 100 40「 」

나 청 년기본 에 른 청 년 기금에 출연에. 100 30「 」

다 체 흥 등 한 정에 원에. 100 10

라. 기업 흥에 한 률 에 른 기업창업 흥기금에 출연에 100 17.5「 」

마 문화체 정하는 공 사업 하여. 100 2.5

경주사업 는 전년 사업에 실 생긴 경 에는 해당 연 수 금 제 항에 른 사 에1②

하여 전년 실금 보전 하는 에 충당할 수 다( ) .補塡


